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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의도 혹은 우연 으로 내담자와의 치료 계 이외에 얽힐 수 있

는 이 계 에서 특히 성 인 친 성이 배제된 제2 혹은 제3의 계 즉 이 계 혹은 다

계에 한 윤리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 계에 한 윤리규정은 상담 련 학회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모든 사례에 용하기에는 일반 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정

신건강 련 연구에서도 서로 상반되고 혼란스런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성 인 이 계에

한 학자들의 견해에는 일 성 있게 비윤리 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비성 인 이

계에 하여는 해롭다는 주장에서부터 치료 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넓다.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규정 조차 어디까지의 이 계를 윤리 이라고 볼 것인지

에 하여 과거와 재의 조항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살펴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행연구들을 개 한 다음, 이 계를 윤리 으로

처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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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내담자 계는 특별한 계이다. 서

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사람(내담자)은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한 사람(상담자)

은 내담자의 사 이고 은 한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도 객 성을 잃지

않고 문 인 기술을 동원하여 내담자의 호

소 문제를 체계 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 계는 서로 신뢰하는 계를 제로 한

다는 에서 친구 계와 유사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청하는 의존 인 내담자와 객

성과 문성을 제공하는 상담자의 계라는

에서 친구 계와 구별된다. 치료 계는 다

른 어떤 계들과도 구별 되어진다(Kagle &

Giebelhausen, 1994).

상담 계는 힘의 불균형이 깔려있는 계이

다. 이 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향력과

힘을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윤리

문제가 두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배려하고 내담자를 착취할만한 변

인들을 신 하게 고려하고 미리부터 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 상담 계 자체만도

어려운데 상담 계가 제2 는 제3의 계와

얽히게 된다면 상담자의 객 성, 내담자의 비

보장, 상담자의 힘과 향력의 남용, 등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

담의 윤리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계

혹은 다 계의 이슈이다 한 마디로, 이

계란 상담자가 내담자와 상담 계를 맺기

이 이나 상담기간 동안에 혹은 상담이 종결

된 이후에 내담자와 제2의 계 즉 상담자와

친구, 피고용자, 사업 트 , 가족, 이성

계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에 다른

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를 다 계라고

한다(Kagle & Giebelhausen, 1994). 이 계의

유형을 연구한 Anderson & Kitchener(1996)과

Nigro(2004)에 의하면 치료자가 의도하여 이루

어지는(intentional) 유형이 있고 상황 으로 우

연하게 이루어지는(circumstantial) 유형이 있다.

상담자의 평가에 의존하여 경험 연구를 토

로 분류한 이 계 유형에는 우연하게 일

어나는 계, 문 인 계, 일터에서 일어나

는 계, 내담자의 복, 사교 으로, 가족으

로, 우연한 경계 침해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

곱 가지가 있다.

그동안 상담학계에서 성 인 이 계 즉

상담자가 상담 계 외에 내담자와 로맨틱한

계 혹은 성 으로 친 한 계를 맺는 것은

상담 계가 이미 종결된 후라 할지라도 내담

자에게 분명하게 해로우며 비윤리 이라고 규

정하는데 분명한 공감 가 형성되어 왔다

(Moleski & Kiselica, 2005). 성 인 이 계에

하여는 윤리규정도 분명하며 이에 하여

학계에서도 많은 심을 받아왔지만 비성

인 이 계는 그 윤리 기 도 모호하고 비

교 덜 심을 받아왔다(Kagle & Giebelhausen,

1994). 이 계의 윤리에 하여 정신건강

련 부분의 논문에서 내담자와의 성 인

계가 해로우며 착취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는 일치된 견해가 보고되고 있지만, 비성 인

이 혹은 다 계의 잠재 해로움과 이로

움에 하여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

한 이 제기되고 있다(Barnett & Yutrzenka,

2002; Congress, 2001; Hill, 2001; Mamalakis,

2001; Nickel, 2004; Reamer, 2003). 물론 부분

학회의 윤리강령에서 비성 인 이 계가 성

인 이 계와 마찬가지로 비윤리 이라는

입장(Kagle & Giebelhausen, 1994)이 유력하지만,

비성 인 이 계에 하여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 다소 수용 인 변화 추세에 있으며

(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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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2005년도 윤리강령을 1995년도 과

비교해보면), 학계에서도 시비가 엇갈리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어떤 비성 인 이 계도

내담자에게 해가 된다는 강경한 입장의 주장

이 이어지는가 하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실 요구를 수용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여건에서는

이 계가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담 계

를 진시키는 치료 역할을 하여 결국 내담

자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 반

의 주장(Boyd-Franklin & Bry, 2000; Herlihy &

Corey, 1992; Lazarus, 1994; Nickel, 2004; Reamer,

2003; Tomm, 1993; Zur & Lazarus, 2002)도 제

기되고 있다. 즉 비성 인 이 계의 해로

움과 이로움에 하여 상담학계에서는 여 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비성 인 이 계가 어떤 경우에

이롭고 어떤 경우에 해로운지에 하여는 아

직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부분의 윤리규

정도 모호하다(Remley, Hermann, & Huey, 2003;

Moleske & Kiselica, 2005). 더구나 이 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 여건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상담학계는 더 많은 주의

가 요구된다. 그런 제도 여건에란 문상담

교사 자격이수 과정 에 있는 교사들이 서로

상 평가를 받는 경쟁 계 속에 있으면서

함께 집단상담의 참가자로서 마음 나 는 경

험을 하는 경우, 상담 과목을 가르치고 평가

하는 교수가 직 집단을 리드하는 경우, 학

교 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는 경

우, 강의 담당교수가 상담자가 되고 학원

논문 지도교수가 되고 슈퍼바이 가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상담자들 역시

이 계의 딜 마 상황에서 많은 혼란을 경

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계를 윤리

으로 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의 내용

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주요

상담 련 학회에서 규정하는 비성 인 이

계 련 윤리조항을 제시한다. 둘째, 학계에서

논쟁 에 있는 비성 인 이 계의 해로움

과 이로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

째, 비성 인 이 계를 우리 문화의 특성과

련지어 평가하고 이해해보고자 한다. 넷째,

비성 인 이 계가 어떤 경우에 윤리 이며

어떤 경우에 비윤리 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

시한 내용들을 심으로 논의하고, 이 계

로 인한 윤리 딜 마에서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돕기 하여 어떤 차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하여 잠정 인 결론을 내린다.

이 계 련 윤리규정

우선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2002년도 윤리규정을 살펴본다.

이 계 련 조항은 3.04(해로움을 피하기)

와 3.05(다 계)에 나타나있다. 이외에도 특

히 성 인 이 계에 하여는 10개의 윤리

기 (ethical standards) 에서 일곱 번째인 ‘교

육과 훈련’, 열 번째인 ‘심리치료’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 훈련 련 윤리기

에서는 ‘학생과 수련생과의 성 인 계(7.07)’

를 다루고 있고, 심리치료 련 윤리기 에서

는 재 치료 인 내담자/부모와의 성 인

계(10.05), 재 치료 인 내담자/부모의 친척

이나 요타인들과 성 인 계(10.06), 과거의

성 상과의 치료(10.07), 과거에 치료했던

내담자/부모와의 성 인 계(10.08)를 각각 구

별하여 상담자에게 행동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866 -

여기서는 이 계 에서도 특히 비성 인

계와 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3.04 (해로움을 피하기)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내담자/환자, 학

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기 내담자,

그리고 그들과 일하는 다른 이들에게 해

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그러한 해가

불가피하다고 상된다면 그 해를 이

기 해 노력해야 한다.

3.05 (다 계)

(a) 다 계는 한 개인과 문 역할

계에 있는 심리학자가 (1) 동일한 개인

과 동시에 다른 종류의 역할 계를 갖고

있을 때, (2) 문 계를 갖고 있는 그

개인과 친 한 계에 있는 사람과 계

를 맺고 있을 때, 는 (3) 그 개인 는

그 개인과 가까운 사람과 미래에 다른

종류의 계를 갖자고 약속을 할 때 일

어난다. 심리학자는 그 다 계가 심리

학자의 객 성, 능력, 심리학자로 기능하

는 데 효율성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는 재 문 계를 갖고 있는 내

담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착취할 가능성

이 있다면 그러한 다 계를 갖는 것을

삼가 해야 한다. 문 기능의 손상이

없고 착취할 험이 없으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기 되는 다

계는 비윤리 이지 않다. (b) 만일 상

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잠재 으로 해로

운 성격을 가진 다 계가 발생된다면,

심리학자는 그 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최 한의 유익을 해 윤리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차를 밟아야 한다. (c)

심리학자가 법정 명령, 기 의 정책, 그

외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재 행정

차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심리학자는 상되는 역할들,

비 보장의 범 , 그에 따라서 일어날 변

화에 해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에서 보다시피 다

계에 한 일반 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다 계가 심리학자의 객 성과 효율성을 떨

어뜨리거나 내담자에게 착취 인 험이 있을

때 삼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심리

학자의 능력이나 내담자의 이익에 손상이 없

다면 다 계라고 하여도 윤리 일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해 다.

다음에는 이 계에 한 미국상담학회

(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윤리조

항이 10년 에 비하여 최근 많이 달라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하여

1995년도 과 2005년도 에서 변화된 주요

부분, 그리고 2005년도 의 이 계 련

윤리조항을 살펴본다.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

령은 10년 이나 후나 8개의 섹션(상담 계,

비 보장, 문가의 책임, 다른 문가들과의

계, 평가/측정/해석, 교육/훈련/슈퍼비 , 연

구와 출 , 그리고 윤리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그 에서 첫 번째

섹션인 A가 상담 계(The counseling relationship)

에 한 내용이다.

1995년 ACA Code

A.6. 이 계

가능하다면 이 계를 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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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상담자는 자신이 내담자에게

향력을 미치는 치에 있음을 인식하

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의존하

는 것을 자신의 유익을 해 이용하지

않는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계에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험이 크거나

문 인 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이

계를 피하기 해 최 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러한 계의 들로는

내담자와의 가족 , 사회 , , 사업

상 는 개인 친분이 있는 계가 있

으며, 이러한 것들 외에도 다양한 가

있다). 이 계를 피할 수 없을 때 상담

자는 사 동의(informed consent), 자문, 슈

퍼비 , 그리고 문 단이 손상되지

않고 어떠한 착취 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문서자료 등을 통해 미

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F.1.b. 참조). 상하

계의 경우. 상담자는 자신과 행정 으

로, 지도 감독상의, 는 평가 계에 있

는 상사나 아랫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

이지 않는다.

에서 살펴보면, 1995년도까지는 이 계

가 문가의 능력에 손상을 수 있으며 내

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상하 계나 평가 계의 경우에는 상담 계를

지시키고 있다.

2005년 ACA Code

A.5. 내담자와의 계 상담자의 역할

A.5.c. 문성이 배제된 계(성 이거

나 이성 인 / 계를 제외한 다른 경

우들)

상담자가 과거 혹은 재 내담자, 그들

의 배우자/애인, 는 내담자의 가족 구

성원과 비 문 계를 갖는 것은 지

되어 있다. 단, 그 / 계가 내담자에

게 이로울 경우에는 외 용이 가능하

다(A.5.d. 참조).

A.5.d. 유익이 되는 계

상담자의 과거 혹은 재 내담자와 비

문 계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단되었을 경우, 상담자는 반드시 그들과

하기 이 에(가능하다면) 사례를 문

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계의 정당성,

잠재 유익, 그리고 과거 혹은 재 내

담자 그들과 계를 맺고 있는 요

타인들에게 어떤 기 되는 정 효과

를 가져 올 지에 하여도 기록해야 한

다. 그러한 / 계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과거

혹은 재 내담자 그들과 계를 맺

고 있는 요타인들과의 비 문 계

가 의도하지 않은 해를 갖고 있을 경우,

상담자는 반드시 그러한 해를 바로 잡기

해 어떻게 노력하 는지에 한 증거

를 제시해야만 한다. 유익이 되는 계의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단, 다

음의 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 유의). ) 결혼식/약혼식 혹은 졸업식

과 같은 공식 행사에의 참석, 재 혹

은 과거의 내담자가 제공하는 물건 혹은

서비스의 구입(단,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물물 교환은 지), 아 가족 구성원들

을 한 병문안, 문 인 회, 집단,

는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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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5.c. 참조).

A.5.e. 문 계의 변화

상담자가 원래 혹은 가장 최근에 성립

된 문 계에 변화를 갖고 올 때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내담자에게 서비스의 변화에 해 거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담자의 역할 변화의 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상담에서 계 혹은 가족 상담

으로의 변화, 는 그 반 의 경우

2. 비법정 (nonforensic) 평가의 역할에

서 치료 인 역할, 는 그 반 의 경우

3. 상담자에서 연구자로의 변화(즉 내

담자가 자신의 연구의 상이 될 경우),

는 그 반 의 경우

4. 상담자에서 재자로의 변화, 는

그 반 의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 역할

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될 결과들( .

, 법 , 개인 , 는 치료 )을 자세

히 알려 주어야 한다.

A.7. 다수의 내담자들

서로 계를 갖고 있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상담자가 동의하 을 때, 상담자는 그

계의 성격과 어떤 사람(들)이 내담자가 되

는지 서비스의 시작에 분명히 하여야 한

다. 만약 상담가가 잠재 으로라도 충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진다면,

상담자는 반드시 한 상황 하에 그 역

할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조정 는 철회

하여야 한다(A.8.a.와 B.4. 참조).

1995년도 윤리강령에 비하여 10년 후인

2005년도에는 이 계에 하여 많이 구체화

되었으며 이 계가 가져올 수 있는 정

효과도 시사하고 있다. 인간 인 교류( 를 들

면 병문안, 결혼식과 졸업식 같은 내담자의

주요한 공식 행사에 참여)에 하여 용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계에

하여 상담자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내담자와 의하는 등의 노

력을 기울여서 내담자에게 돌아갈 잠재 불

이익을 최 한 막아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의 1995년도 에 비하

여 2005년도 개정 에서 가장 요하게 변화

된 부분을 Glosoff & Kocet(2005)는 “Highlights

of the 2005 ACA Code of Ethics: Article 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pp.6-7).

2005 Code 주요부분(Highlights)

Section A: ACA는 이 섹션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첨가하 다.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상담자와 과거 내담자간의 경계

문제와 련된 기 은 상담 문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반

한다. 이 에는, 모든 '이 계'가 해

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 없이 무조건

내담자와의 모든 비 문 계를 피해

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2005

년 윤리강령에는 통 문상담 계를

넘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잠재 으로

유익을 주는 계들을 언 하고 있는 새

로운 기 A.5.d.가 포함되어 있다. 잠재

으로 유익을 주는 계와 참작해야 할

요소들을 알기 해서는 A.5.d.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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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란다.

다음은 한국 심리학회(2006)와 한국 상담심

리학회(2005)에서 이 계 특히 비성 인

계와 련하여 어떤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한국 심리학회의 비성 인 이

계에 한 내용을 보면, 심리학자의 업무

수행능력에 험요소가 있고 내담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있는 이 /다 계는 비윤리 이며

이를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와 같

은 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단되는 이 혹

은 다 계는 비윤리 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문가의 공정성과 객 성,

그리고 내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며 어떤

경우가 그 지 않은 것인지에 하여는

으로 문가들의 주 인 단에 맡겨져 있

다.

한국 상담심리학회(2005)에서 제시하는 비성

인 이 계에 한 규정에서도 역시 상담

에서의 이 계는 원칙 으로 지하여 이

계에 처하게 되면 다른 문가에게 의뢰해

야 하지만, 내담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상담자가 상담 계를 유지해도 좋다고

단한 경우에는 상담 계를 유지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역시 이 계의 윤리에 한 단

은 상담자의 주 결정에 맡겨져 있다. 윤

리규정은 일반 인 기 만을 제시하고 매 상

황마다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에서 미국과 한국의 주요학회에서 제공하

는 비성 인 이 계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행동에 한 윤리조항들이 공통 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에 하여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그 조항들

은 모든 상황에서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다

(Remley, Hermann, & Huey, 2003, Moleske &

Kiselica, 2005). 따라서 상담자는 본인 나름 로

의 윤리조항에 한 이해와 내담자의 최우선

이익에 한 확실한 평가를 조합해야만 한다

(Moleske & Kiselica, 2005).

미국 명 학회에서의 윤리조항에서도 공통

으로 치료자의 객 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착취의 험을 증 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이

계를 피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안내가 다

계 이슈의 복잡성을 하게 처하도록

돕고 문가가 윤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안내 역할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모

호하다는 지 이다(Barnett & Yutrzenka, 2002;

Hedges, 1993; Lazarus, 1998; Mamalakis, 2001;

Nickel, 2004; Taylor, 2001). 이 게 의견의 일

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문가들이 비

성 인 이 는 다 계에 하여 분명한

지향 없이 스스로 충해야만 한다(Nickel,

2004).

비성 인 이 계의 부정 인 효과

학회들이 제시하는 윤리조항에도 나타나 있

듯이, 통 으로 상담학계에서는 성 인 이

계는 물론이고 비성 인 이 계도 내담

자에게 잠재 으로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계 이외

의 이 는 다 계를 막기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 인 흐름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계의 배경과 잠재 결

과에 하여 부정 인 만이 아니라 정

인 에도 심을 돌리면서 이 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로움과 이로움에 하여

보다 더 포 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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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여기서는 비성 인 이 계에 하여

여 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Craig,

1991; Kagle & Giebelhausen, 1994)의 주장에

을 맞춘다. 그들이 이 계에 하여 그

게 부정 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 학회에서 윤리

강령을 통하여 이 계를 지시키는 이유는

이 계가 치료자의 객 성과 문성을 손상

시켜 업무수행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취

약한 입장에 있는 내담자를 착취할 험이 도

사리고 있다는 이다. 다른 학자(Kagle &

Giebelhausen, 1994)들은 이 계를 ‘경계의 침

해(boundary violations)’라고 정의하면서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담자-내

담자 상호간의 부담, 효율성의 하, 착취 인

요소 들을 강조하고 있다. 문가들은 내담자

와 이 계에 빠져들게 될 때 자신의 상황이

독특하고 자기네가 주는 도움은 내담자의 특

수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Gutheil, 1989; Kagle

& Giebelhausen, 199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계란 잠재 으로 착취 이며 윤리 으로

문역할을 수행하는데 경계를 혼선시키고

문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의 단

력을 손상시킨다(Kagle & Giebelhausen, 1994).

Kagle와 Giebelhausen(1994)은 사람을 돕는

문가(여기서는 특히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를

지칭)의 이 계가 내담자에게 얼마나 해로

울 수 있는지에 하여 구체 인 사례를 근거

로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과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한다:

“내담자와 개인 인 계에 들어간 즉

학생 는 피고용자에게 문 인 도움

을 제공하거나 내담자에게 문 도움

을 주는 신 어떤 물품을 교환하는

문가는 문 인 경계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 계에서나 문가의

향력과 내담자의 취약함은 제2의 계

에 그 로 옮겨지게 된다. 비록 성 인

친 함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도 문가는

내담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 아래에 두

는 치에 서게 된다. 더구나 내담자에

한 문가의 문 인 향력, 그리고

내담자와의 유 감은 계가 정식으로 종

결되더라도 더 오래도록 이어진다”(p.215).

사례의 :

“제인(치료자)이 메리(내담자)를 치료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무렵, 메리는 제인의

감정변화에 민감해지게 되었다. 하루는

제인에게 힘든 날이었는데 메리는 제인

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았다. 제인은 자

신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조)과

문제가 좀 있다고 메리에게 답해주었

다. 메리는 제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다. 그 당시에 메리는

비록 자신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는 했

지만 제인과 치료를 종결하는 것에 하

여 좀 두려운 상태 다. 치료의 마지막

시간에 제인이 이제부터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하자 메리

는 반가웠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 그

들은 서로 거의 매일 화하고 정기 으

로 만났다. 그 동안 메리는 조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인과는 친한 친

구사이가 되었다. 제인은 메리와 친구사

이가 된 것에 하여 윤리 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단했다. 왜냐하면 메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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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계가 공식 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친구 계로 환한 것이며 이것은 오히

려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제인의 아들인 조와도 친해졌

고 제인과도 친구 계가 되어 마치 제인

의 가족처럼 되었다. 그러던 메리는

제인이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가 혹시

제인의 사무실 동료인 펫 때문이 아닌지

추측하기에 이르 고 사실여부를 제인에

게 물었다. 제인은 쉽게 그 다고 시인하

면서 메리에게 자신의 비 을 자연스럽

게 털어놓게 된 것에 하여 오히려 마

음 놓 고 그 다음부터는 노골 으로 메

리에게 펫과의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제인은 메리에게 지나치게 정서 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밤이고 낮이고 메리에

게 화하여 펫과의 문제에 도움을 청하

다. 이제는 메리가 제인을 돌보는 사람

으로 그 입장이 완 히 바 었다. 메리는

제인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치

료 계의 경계를 허물었고 입장 환이

일어났다. 제인은 메리에게 상담자 역할,

조와 펫 사이에서의 정서 지지자의 역

할을 요구해왔다. 비록 메리가 다른 친구

들과의 계에서라면 어느 정도 선을 그

을 수가 있었지만 제인과는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부모가 자식과의 경계를 침

해할 때 그 사이에서 어쩔 모르는 아

이의 입장과 같이 메리는 치료자의 향

력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얼마가 지나서 메리는 더 이상 제인을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 문

제에 하여 제인과 상의하 다. 그런데

제인은 메리에게 과거의 치료자로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기를 원한다면서 오히려 메

리를 비난하고 화를 내었다. 메리는 기가

막혔다. 무 화가 나고 배신당한 느낌에

죄책감과 바보스런 느낌마 들었다. 그

동안 제인은 정말 친한 친구 고 조도

자기 남동생 같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

다. 두 사람의 친구 계는 이제 같

지 않았다. 제인은 메리를 피하기 시작했

고 화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메리

는 그리움과 분노로 뒤엉켰다. 메리는 도

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어떤 치료자를 만

나야 할지 치료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결국 메리는 다른 치료

자를 찾았지만 치료는 더디게 일어났다.

메리는 치료자를 신뢰하기 힘들었고 자

신에 하여 아주 조 씩 털어놓았다. 치

료자를 자꾸 제인과 비교하면서 테스트

하고 있었다.

이 사례에서 제인은 두 가지 에서

막 한 윤리 침해를 범하 다. 하나는

치료 계의 경계의 한도를 넘었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메리가 힘들어서 제인

의 도움을 청했을 때 비난하고 버렸다

는 이다. 메리는 결국 치료자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되었다. 요한 것은 제인

에게는 메리와의 치료 계가 이미 종결

되었는데, 메리에게는 치료자의 향력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이다. 메리는 치료

자로서의 제인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제

인은 더 이상 메리에게 치료자로서 행동

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메리는 두 번씩

이나 버림받은, 즉 치료자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은 꼴이 되어버렸다. 메

리는 분노, 자기비난, 소외되고 버려진

느낌을 받게 되었다. 비록 메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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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자를 찾아야한다는 생각에까지는 이

르 지만, 새로운 치료자를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p. 215-216).

의 사례는 이 계가 어떤 식으로 내담

자를 오랜 동안 치료자의 향권 안에 묶어

둘 수 있으며 제2의 계가 붕괴됨에 따라 최

의 상담 계도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하게 보여 다. 이 계의 해로운 측면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

만,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이 계로 인

하여 고통 받은 는 재에도 받고 있는 내

담자들의 수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

라 상담자들은 내담자와 어떤 유형의 이

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 계에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과연 어느 정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도 별도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의 연구결과

(Borys & Pope, 1989; Kagle & Giebelhausen, 1994

에서 재인용)는 미국 내 지역에서 정신건

강 문가로서 일하고 있는 세 부류, 즉 정신

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 4,800명이 과

연 어느 정도 성 , 비성 인 이 계에 노

출되어 있으며 이 문제의 윤리에 하여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재 치료 인 내담자들과 성

인 이 계를 겪고 있다고 인정한

문가들의 숫자는 거의 없는 반면에, 비성

인 이 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한

문가들의 숫자는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부류의 문가들 간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

만 문가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났다. 남성 문가들이 여성 문가들에

비하여 더 빈번하게 여성 내담자들과 성

인 혹은 비성 인 이 계를 경험하

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는 부분

의 문가들이 어떤 행동을 비윤리 으

로 간주해야 할지에 하여 조차 상당히

혼돈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거의 부분의 응답자들이(98.3%) 재

치료 인 내담자들과 성 인 계를 맺

는 것은 언제나 비윤리 인 행동이라고

평가하 으나, 이에 반하여 단지 68.4%만

이 과거의 내담자와 성 인 계를 맺는

행 , 49.9%가 재 치료 인 내담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행 , 39.0 %가 치

료 인 내담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행

, 14.8%가 과거의 내담자와 친구가 되

는 것을 ‘결코 윤리 이지 않다’고 평가하

다. 반 으로 사회복지사들과 심리학

자들이 정신과의사들에 비하여 내담자와

의 비성 인 이 계를 더 윤리 인 행

라고 평가하 다”(Kagle & Giebelhausen,

1994, p.216).

비성 인 이 계의 정 인 효과

비성 인 이 계가 내담자에게 잠재 으

로 해로움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를 들어 인간 계가 서로 얽 있는 작은 도

시에서는 실 인 여건상 완 히 피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일어

난다는 견해(Boyd-Franklin & Bry, 2000; Herlihy

& Corey, 1992; Hill, 2001; Lazarus, 1994; Nickel,

2004; Reamer, 2003; Tomm, 1993; Zur &

Lazarus, 2002)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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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어떤 이 계는 치료과정에서 해가

되지만 연속선상의 다른 측면에서는 제2의

계가 상담 계를 보완해주고, 용이하게 해주

고, 질을 높여 다. 이 계를 시작하려는 상

담자가 항상 실패를 미리 정해 두지는 않는다.

사실 이 계를 피하기 해서 특정한 개인

과의 상담을 거 하는 것은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 를 들어 작은 시골마을)에

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Doyle,

1997,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 다

시 말하면, 서로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시골마을에서는 내담자가 치과의사가 될 수도

있고 내담자의 어머니가 식당 주인일 수도 있

고 내담자가 우리 아이의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계를 철

하게 피하려면 상담자는 실 으로 상담

이외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이런 행

동은 윤리 인 염려 한 가지(이 계)로 인하

여 다른 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서 다른 한 가지 윤리 인 염려(내담자의 상

담 받을 권리)를 버리게 되는 겪이 된다

(Moleski & Kiselica, 2005).

Corey와 그 동료들(1998,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의 주장에 따르면, 상담자들

이 그들의 힘과 향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방

법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다. “단지 이

계만 피한다고 착취를 막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

제로 계에 한 힘의 차이와 계 에 한

불필요한 강조를 나타내는 격이 될 지도 모른

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회피

했기 때문에 제2의 계가 상담 계에 해를

끼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내담자들과

상담하는 경우에, 종종 치료자들은 경계를 침

해하는 것이 오히려 상담 계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Hurr(1999,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

용)은 다문화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사

이의 문화 차이에 민감하고 반응 으로 설

계된 치료 기술이라고 요약한다. Lazarus

(1994,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는

여러 학자들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이 계

에 하여 무 지나친 경계는 인 인 경계

로 변형시켜서 괴 인 지가 되어 치료 효

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내

담자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 즉 내담자

와 사교하고, 테니스를 치고, 긴 산책을 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 등이 정 인 결

과의 들이라고 나열하고 있다.

비성 인 이 계에 하여 유연성을 지지

하는 학자들은 계의 경계에 한 완고한

집착은 치료에 무 인공 인 환경을 조성하

게 되어 내담자로부터의 치료 조를 진

시키기보다 오히려 긴장시킨다고 논박 한다

(Lazarus, 1998; Nickel, 2004; Tomm, 1993; Zur

& Lazarus, 2002). 치료 역동성이 기술 으로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내담자와의 유연한 경계

가 친 , 이해, 연결, 등 궁극 으로 내담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증 시

킨다고 주장 한다(Reamer, 2003, Nickel, 2004에

서 재인용). 부분의 효과 인 치료는 내담자

의 인생에 깊게 연결 짓고(connection) 여

(involvement)함으로써 이루어진다(Nickel, 2004).

여기서 말하는 연결과 여란 내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혹은 내담자

의 인생 주기에서 일어나는 요한 행사에 참

석해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를 요약하면 어떤 이 계는 물론 내담

자에게 치명 인 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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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는 내담자와 치료동맹을 이끌어 치료

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내담자에게 유

익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05년도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이 10년

에 비하여 비성 인 이 계에 왜 더 구체

이고 용 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 다.

최근 학회들의 윤리강령에서는 모든 이 계

가 비윤리 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내

담자의 사 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

는 내담자에게 오히려 유익을 수 있으므

로 구별하여 행동하라고 안내한다. 윤리강령

의 과거와 재를 비교해보면 최근 들어 상담

계의 경계에 하여 다소 유연한 선택을 권

유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도 어

떤 유형의 이 계를 윤리 인 것으로 단

하고 어떤 상황을 비윤리 인 것으로 단해

야 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문가의 주 인

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비성 인 이 계에 한 실 요구

비록 정신건강 련 역에서는 통 으로

이 계를 말리고 있지만 이를 으로 피

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

다(Taylor,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더구

나 모든 이 계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이 계는 실제로 치료의 효과

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Zur,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윤리조항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계의 경계에 하여 단지 기

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계에 한 범

한 지는 치료 밖에서 어쩔 도리 없이 혹은

피할 수 없이 내담자와 만나게 되는 치료자들

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문가들은 이런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이 계에 하여 잠재

인 험과 이익에 하여 스스로 주 인 평

가를 내려야 한다.

미국에서도 사람들과 많이 소외되어 있고

거리 으로 외떨어진 시골지역(rural area)에서

는 주민들끼리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서 다

계를 피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는 견해

가 지배 이다(Nickel, 2004). 이런 사회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과거든 재든 여러 형태

의 모임을 통하여 사교, 학교, 교회, 지역사회

단체, 사업상 서로 얽 서 서로에게 요한

인물로서 마주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만일

치료자의 거주지와 일터가 동일한 지역인데

치료자가 비 문 계에 처한 사람들의 치

료를 모두 거부한다면 그것을 잠재 인 내담

자 인구의 부분을 배제시키는 격이 된다

(Reilly, 2003,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작은 도

시에서는 문가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문치료자가 한명인 곳도 있고 문치료기 이

한 군데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

계를 피하기 하여 다른 치료자에게 의

뢰한다는 것 자체가 비 실 이다(Cobia &

Boes, 200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미 맺고 있는 계 때문에 잠재 내담자에

게 도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내담자가 어

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

다. 작은 혹은 시골 마을에서의 사회 규

은 주민들끼리 유연하고 침투 인 경계를 요

구한다(Zur & Lazarus,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이런 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의 습을 따르는 치료자를 불신할지

도 모른다(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이런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낯선 사람이 도움

을 주러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통 불쾌

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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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얻기 해서는 우선 그 지역 토착민의

품성을 연마해야만 한다(Stockman, 199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비성 인 이 계 는 다 계는 작은

시골마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계를 면 으로 지한다는

것은 비 실 이다(Yutrzenka, 2002, Nickel,

2004에서재인용). 더구나 수많은 자들은

복되는 계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데

에 동의한다(Boyd-Fraklin & Bry, 2000; Brownlee,

1996; Catalano, 1997; Herlihy & Corey, 1992;

Hill, 2001; Lawton, 1994; Lazarus, 1998; Reamer,

2003; Reilly, 2003; Zur & Lazarus,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윤리 으로 수행하

려는 문가들은 각 사례마다의 상황을 평가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Mamalakis,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작은 도시에서는 다 계가 내담자에게 뿐

만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에게도 해로운 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에

게 미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에 하여도 평가해야만 한다(Mamalakis,

2001; Hill, 2001;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다

계에 하여 어떤 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치료자는 지역사회의 규

과 기 에 하여 민감해야 한다(Barnett &

Yutrzenka, 2002;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로, 어떤 지역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의를 지키는 행동 는 사업상 필수 인 행

동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

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작은 선물을 가져

오기도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그 지역의

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Nickel,

2004).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치료자가 다 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잠재 인 문제들에 하

여 재의 는 미래의 내담자와 마음 터놓고

분명하게 논의해야 한다(Stockman, 199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역할갈등과 련된 잠재

험은 그 험을 일 략을 짜기 해서

찾아서 드러내야 한다(Cobia & Boes, 2000;

Nickel, 2004에서 재인용). 그 게 하면 치료자

와 내담자는 함께 두 사람이 서로 편안한 행

동 인 제한을 결정하는데 력할 수 있다.

치료이외의 에 한 이야기는 치료기간

동안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한다

(Barnett & Yutrzenka, 2002, Nickel, 2004에서 재

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결국 문가들

이 비성 인 이 계의 실 요구를 무시

해서는 안 되며, 치료자는 윤리 단의 의사결

정에 문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시

사해 다. 한 문화 특성에 민감해지려는

치료자의 의식 태도와 행동의 결과라면 그

것이 이 계라 하더라도 성 인 것 이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계와 우리 문화의 특성

에서는 제시된 자료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문화 특성을 반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시사해주는 한 가지는 문화 배경이

이 계로 인한 경계의 혼선을 다르게 인식

하도록 해 다는 이다. 그 다면 과연 우리

나라의 문화 배경은 인간 계의 경계를 어

떻게 구분하는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곧 이 계에 한 상담자와 내

담자의 인식과도 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 계 문제란 결국 경계(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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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에 하여 얼마나 용 인 입장을 취

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한국의 문화

특성과 련지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문화의 토착심리(indigenous psychology)

상은 이미 1990년 에 최상진 교수를 심

으로 ‘우리’, ‘정情’, ‘한恨’, ‘ 치’, ‘핑계’, ‘의

례 행 ’ 등의 특징별로 연구되었다(한규석,

1997). ‘우리’와 ‘정情’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계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계의 경

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가 여기 기서

찰 된다: 부락의 어른인 이장이면 그 부락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여하고 돌 주기를

기 하는 즉 부모, 친척, 교육자, 상담자의 역

할까지 할 것을 기 하는 문화; 학연, 지연,

그 밖의 어떤 계라도 한번 얽히면 다른 어

떤 계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뭉치고 돌 줘

야 한다고 기 하는 문화, 그래서 흔히 일어

나는 청탁 문화; 직장의 상사와 부하 계에서

자신의 개인 인 행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

혼식에까지 하는, 즉 직장 계가 개인

인 계로 연결되는 것을 서로 당연시 여기는

문화; 가까운 친구 계에서는 서로 비 이 없

어야 하며, 개인 인 비 을 간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 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비 을

나 에 알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도록 은근한 압력이 조성되는 문화; 가까

운 계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소지품을 빌려주는 것이 기 되며 이에 한

거부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가까운

사이에서는 나도 없고 도 없고 우리만이 존

재한다는 것을 암묵 으로 기 하는 문화;

와 나의 경계를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라는

테두리 속에 묶으려는 문화; 부부는 이심이체

가 아니라 일심동체라고 규정하는, 따라서 부

부간에는 어떤 사생활도 없어야 한다는 압력

을 느끼게 하는 문화; 부모와 자식 간에 어

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곧 자식의 문제이며 자식의 문제가 곧바로 부

모의 문제라고 간주하는 문화, 그래서 심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신 살아주는 즉

자녀의 시간 리를 맡아주고 사사건건 ‘이래

라, 래라’ 여하고 강요하는 것을 심지어

‘좋은 부모’라고 믿는 문화; 홀로된 부모가 연

애를 하더라도 자식의 치를 야하고 자식

의 허락을 받으려는 문화; 식당의 종업원을

부를 때나 동네 사람들을 호칭할 때나 낯선

사람을 할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따져가며 ‘언니’, ‘아 마’, ‘이모’ 등의

호칭을 부르면서 친척 계로 동일시하려는 문

화; 친구의 딸에게 ‘이모’라고 부르도록 허용

하고, 친 한 계의 발달과정에서도 ‘오빠가

아빠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

화 즉 친구 계를 가족 계로 동일시하다가

이성 계로의 변화를 자연스런 발 과정이라

고 암묵 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문화; 부모

에게서 버려진 수많은 소년 소녀 가장들이 동

생들에게 경제 , 정서 으로 부모의 역할을

행하면서 아동기를 보내는 즉 형제가 부모

역할을 행하는 경계의 혼선을 아동학 로

간주하거나 개선해주려는 사회 노력보다는

그런 여건에서의 경계 침해를 수용하는 아이

에게 ‘기특하다’ ‘장하다’고 사회 인 강화를

해주는 분 기의 문화이다. 이런 문화권에서

경계의 침해와 혼선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며 경계의 구별에 한 학습은 이루어지기 힘

들다.

이 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

의 특성은 상담 장면에도 종종 반 된다. 한

번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인연을 맺으면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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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생의 동반자로 이어지기를 기 하고, 상

담을 받고 특별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

끼면 으 상담자에게 식사 나 선물을 하

고 싶어 하고 자신의 다른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

서는 가까운 친인척과 매로 연결하여 다

른 가족 계로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 상담을

받고나면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원한

보호자가 될 것인 양 막연한 기 를 하게 되

어 상담 이외의 시간에 언제라도 친 하게 만

나 것을 기 하고, 상담이 종결되어도 자연

스 친구 계로 이어지거나 정기 인 만남을

고 한다. 상담자 역시 한 번 상담 계를 맺

고 나면 상담이 종결되고 내담자와 다른 장면

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계에 할 때 회피하

는 것이 오히려 거북하고 비인간 으로 느껴

진다. 집단상담이 끝나면 집단원들은 자기네

끼리 다시 사교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도 주

고받고 개인 으로 만나고 더 나아가서 로멘

틱한 계로까지 발 되기를 은근히 기 하고

희망한다. 집단상담을 종결하더라도 상담자가

지속 으로 인생의 멘토(mentor)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계의 구분은 분명히 개인주의 문화의 산

물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That'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경계의 침해를 엄격하게 다

스리는 문화에서 이 계를 경계의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식이 부모의 문제

를 떠맡고 있으면 ‘그것은 부모의 문제이지

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의 경계를 분명하

게 그어주는(Ellis의 상담사례 에서, 홍경자

역, 1994) 문화에서는 어려서부터 경계에 한

존 과 침해에 한 질책을 확실하게 가르친

다. 이 문화권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방

을 따로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시간에

한 경계도 분명하게 구별 짓도록 가르친다.

어렸을 때부터 8시면 취침에 들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주 에 일하고 주말에

까지도 사무실에 나와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

리 사회에서 칭송하는 것처럼 ‘ 단한 사람’으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리

에 미숙한, 일에 서투른 사람으로 취 한다.

이 문화권에서는 건강한 인간 계란 ‘내가 존

재하고, 네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 한다’고

가르친다.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나와 의 구

분, 그리고 함께 나 는 부분에 한 경계를

확실하게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부부도 일심

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가 되어야 정신건강

을 유지할 수 있다는(이동식, 1985) 논리에 터

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알코올 독 가정

의 자녀가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큰 문

제를 경계의 혼선이라고 본다. 즉 어려서부터

독부모를 보살피느라고 자식이 부모의 역할

을 행하면서 부모-자식 계의 경계에 한

구분을 확실하게 학습하지 못하여 성장해서도

인간 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Woititz, 1985). 서양 심리학, 특히 게슈탈트 상

담이론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하는 과정에

서 일으키는 경계 장애의 정도를 정신건강의

한 가지 척도로 평가한다(김정규, 1995).

서양의 문화 특성과는 달리,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당

연시되고 등학교에 들어가도 부모와 한 방

에서 잠을 자도록 허용되는 우리 문화에서 경

계의 구분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경계의 구

분이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있지 않고 이를 오

히려 각박함, 비인간 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

화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 계에 한

경직된 윤리규정 는 경직된 의사결정모델의

운 은 양자 간에 서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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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오히려 우리 정서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소지도 다분하다.

비성 인 이 계의 윤리수 평가 모델

“경계 문제는 치료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경계를 가로지른 결과가 치

료 진 에 막 한 효과가 있다는 인식에서

부터 심각한 지울 수 없는 해를 가져온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 가 넓다”(Smith &

Fitzpatrick, 1995,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 한 문가가 한 행동이라고 단

하는 것이 다른 문가에게는 경계의 침해로

간주되기도 한다. “심지어 리 알려져 있는

명한 학자들도 내담자와 이해하기 힘든 치

료를 했다. 로, 로이드가 그의 친구와 자

기 딸을 분석했던 일, 니컷이 자기 환자를

치료의 일부로서 집에 불러들인 일, 멜라니

클 인이 자기 휴가에 내담자를 동반하여 이

기간에 그녀의 호텔방에서 내담자를 2시간 동

안 분석한 일”(Smith & Fitzpatrick, 1995, Moleski

& Kiselica, 2005에서 재인용)이 있다. 이는 이

계의 상황에 따라 상담자는 주 으로

윤리수 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상황 자체가 경계를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침해는 허용범 인지에 하여

치료자는 평가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치료자의 주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잣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Corey와 그의 동료들은(Corey et at. 1998,

Moleski & Kiselicad, 2005에서 재인용) 이 계

시에 따라야 할 일반 규칙을 제시하 다.

1. 출발에서부터 건강한 경계를 마련하라.

2.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동

의를 확실하게 구하라. 그리고 내담자와 잠재

인 험과 이 계의 이익에 하여 이야

기하라.

3. 내담자와 미리 견하지 못한 문제들과

앞으로 일어날 갈등에 하여 언제라도 이야

기할 태도를 취하라.

4. 어떤 딜 마이든지간에 해결하기 하여

다른 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라.

5. 이 계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해로

움의 험 수 이 높을 때는 슈퍼비 을 받으

라.

6. 치료일지에 어떤 이 계이건 기록하라.

7. 이 계에 여하는데 한 당신 자신

의 동기를 검토하라.

8. 필요하면, 내담자를 다른 문가에게 의

뢰하라.

Kitchener(1988, Brownlee, 1996에서 재인용)의

의사결정모델은 역할갈등이라는 개념과 유해

성의 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세 가지

요인에 기 하고 있다. 세 가지 요인이란,

“첫째, 역할들 사이에서 양립할 서로간의 기

에 한 불일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

해성의 험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역할과 련된 의무가 다양함에 따라서 쪼개

진 성실성으로 인하여 험수 은 증가하고

객 성은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자와 내

담자간에 명성과 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착

취의 험수 이 더 높아진다”(p. 500).

Gottlieb(1993, Brownlee, 1996에서 재인용)의

의사결정모델은 3가지 요인, 즉 힘(power), 기

간(duration), 종결(termination)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은 모든 이 계가

불가피하게 착취 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최소한의 개인 향력만을

미치는 낮은 수 의 힘에서부터 심오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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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높은 수 의 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가 다양하다는 을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기간이란 얼마

간의 치료를 요하는가의 문제이며 어떤 상황

은 단지 짧은 단기치료를 요하는가하면 어떤

상황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마지

막 요인인 종결이란 치료와 치료 후 단계를

하여 구체 인 시간 가 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담자가 무한정의 치료와 치료 계를

요구할 것 같은지를 말한다.

이 모델의 첫 번째 단계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재의 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서 미래의

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상

담자가 이런 계들 속에서 역할 립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일에 상담자

와 내담자 계가 세 가지 요인에서, 낮거나

간 정도의 갈등과 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계를 지속할 결정을 내

리게 될지도 모른다. 네 번째 단계는 객

인 상태로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 계 때문에 발생할 여

지가 있는 가능한 모든 문제를 놓고 내담자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다.

를 들어, 만일 윤리 인 문제가 존재하지

만 힘의 불균형과 착취의 험수 이 낮아 보

이면 한 결정을 내릴 때 상식 수 에서

의 차가 진행될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직

장에서 상사와 부하 역할의 계 지만 그것

이 특별히 과거에 일어났던 계라면 비 문

인(상담 계 이외의 이 계) 계가 제한

이거나 이미 끝난 계일 수 있다. 이런 경

우 만일 다른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만일에 상담 서비스가 아주 간단하고 강

도가 낮고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상되지

않는다면 그 계는 아마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료계약과 객 인 자

문을 이용하는 것이 역할기 와 역할경계를

확립하고 객 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pp. 501-502).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계의 상황 한

가지를 로 들어 Gottlieb의 모델을 용하여

상담 지속 여부에 한 의사결정을 내려 본다.

상담자(교수)는 학에서 한 교양과목

을 맡고 있을 때 다. 둘째시간이 끝나고

강의실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 남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 다. 일단 교수는 그 학

생을 연구실로 데려가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그 학생은 지난시간에 결석

을 했고 사실은 이성문제로 인하여, 좀

더 자세하자면 여자로부터 배신을 당하

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자살결심을 했고

약을 먹었는데 마침 친구의 발견으로

세척하고 살아났다고 하 다. 그 학생은

많이 우울해보 으며 그 문제로 교수에

게 상담을 요청하 다.

이 상황에서 상담자이면서 그 학생의 강의

를 맡고 있던 교수는 분명히 학생과 이 계

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의 모델을 용

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살펴

본다. 교수는 그 학생과 처음 만난 당시 지방

학의 학상담소에서 소장 직을 맡고 있었

고 상담소에는 소장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조교 2명이 있었으며 그 조교들은 상담을 공

부하는 과정 에 있었다. 상담을 해 만한

다른 문가가 없었다. 그 학에서 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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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문상담자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

교수가 학생을 상담하게 된다면 상담 계 이

외에 교수-학생 계라는 이 계에서 야기

될만한 윤리 인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담 계로 인하여 강의실에서 학생에

게 객 일 수 있을지, 강의시간에 경험하는

학생과의 계가 상담 장면에서 어떤 향을

미치지 않을지를 상하면서 상담자의 마음은

무거울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는 이런 상황

에서 다른 상담 문가가 그 지역에서 용이하

지 않다는 과 그 학생의 문제가 다시 자

살의 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을 감안하여 쉽게 이 계를 거 하지 못한

다. 이런 경우에 다음의 단계별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단계에서는 내담자(학생)와의 재

계를 힘, 기간, 종결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상

담자와 내담자 계가 교수와 학생이라는

계로 인하여 두 사람 계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물론 교수는 학생에게 학 을 부여

하는 치에 있기 때문에 향력을 행사할만

한 높은 수 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담 계와 교수-학생 계

모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하

지만 학 제도가 상 평가가 아니라는 , 등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pass/fail 로

평가한다는 , 평가기 이 비교 객 이

라는 을 감안할 때 학생에게 미칠 향력의

힘 정도를 간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

음에 한 학기만 끝나면 그 학생과 다시 강의

실에서 만날 기회가 없다는 에서 교수-학생

계 즉 학 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한

학기가 지나면 그 학생과의 이 계는 어느

정도 제한 으로 남게 된다. 상담기간 한

기상담(자살의 험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으로 평가되므로 3-4회기의 단기상담으로 종

결될 것이 상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요인의 측면에

서 미래의 계를 평가해보아야 한다.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이 교양과목이므로 교수-학생

계가 한 학기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계는 이 경우에 거의 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역할 립의 정도를 살

펴 야 한다. 상담자가 상담자로서 그리고 교

수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데 어떤 역할 립의 갈등을 경험할 것인지 그

것이 강의실에서 학생과의 계에 그리고 치

료 계에 어떤 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가 극히 기

상황에서 단기상담을 요한다는 , 교양과목

이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면 교수-학생의

계가 제한 이어서 내담자의 정보를 교수-

학생 계에서 착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 학 제도가 비교 객 근거에 기 하

고 있다는 , 등에 비추어서 역할 립의 갈

등이 간 정도라고 평가내릴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객 인 상태로 동료

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당시 문

상담자가 주 에 용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

담을 공부하는 과정 의 학원생들로 구성된

‘사례연구회’가 있었다. 상담자는 그 사례를

사례연구회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가 있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계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의 문제들을 하나씩 논의하면서 상담

계를 시작할 것인지 학생과 결정하는 것이다.

의 단계에서 상담자가 상하고 평가하고

우려하는 모든 문제들, 즉 교수-학생 계이면



박외숙․고향자 / 비성 (非性的)인 이 계의 윤리

- 881 -

서 상담 계를 시작하게 될 때 상담자와 내담

자 모두가 이 계로 인하여 받게 될 일정한

부담과 향에 하여 내담자와 충분히 논의

하고 난 후에 상담 계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

한다.

논의 결론

상담자 교육에서 성 인 이 계의 험성

은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비성 인 이

계도 내담자에게 잠재 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비성 인 이 계에 한 사례들 역시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성 인 이

계에서 오는 내담자의 고통 역시 성 인

계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고통이 보고 된

바 있다(Pope & Bouhoutsos, 1986; Kagle &

Giebelhausen, 1994에서 재인용).

이 계를 맺는 것이 윤리 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왜 윤리가 상담에서

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야 한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윤리 인 문제가 다 지지 않는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이 요하게 다 지는

문제이다. 윤리란 법 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해서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서로 지키려는

사회 인 약속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에서

문화 가치, 특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상담에

서의 윤리는 내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담자의 이익에 최우선하기 한 것이 무엇

이지를 다룬다. 그 게 하기 하여 상담자가

아직 미성숙할 때 이 계로 인한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하여 서로간의 경계를 높이 쌓

고 상담 계에만 몰두하는 것도 요하지만

내담자가 처해있는 환경, 문화 배경, 욕구를

존 하여 허락하는 이 계가 오히려 내담자

에게 도움이 될 경우도 있다. 내담자가 신뢰

하지 못하는 상담자를 찾느니 자신이 평소에

신뢰하는 은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할 때

상담자는 이를 ‘이 계’라고 하여 무조건 거

부할 것인지 아니면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하는 딜 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상담자는 자기성숙의 수 을 먼 평

가해보아야 한다. 앞서 연구에서(Reamer, 2003)

도 상담자가 치료 역동을 기술 으로 처할

수만 있다면 내담자와의 경계에 하여 유연

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하 다. 정범모

(2007)의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어쩌

다 불교의 고승을 만나거나 덕망 있는 신부를

만나면, 그의 신앙․학식․사상의 깊이에

압받기보다는, 우선 그의 더없이 편안해 보이

는 얼굴, 무조건 나를 받아들이는 듯한 온화

하고 인자한 얼굴에 먼 감명을 받으면서 나

도 편안하고 ‘행복’해진다”(pp. 312). 이 게 달

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면 이 계에 얽

힌다 하더라도 내담자의 이익을 착취하거나

객 성을 잃어 궁극 으로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로 스가 제시하는

상담의 조건을 온 하게 갖춘 상담자 역시 내

담자에게 일정한 기술을 갖춘 하나의 문가

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가치

단 없이 무조건 으로 수용해주고 내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상담자 자신의 안 이

일치하는 성실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갖춘 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한다면 이 계에 얽힌다고 해서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 달 의 경지에 오른 상담자가 과연 얼마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심리치료

- 882 -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야 한다. 부분의 상

담자가 자기인식, 자기수용, 자기성장의 과정

에 있다고 본다면, 그 과정 에서 내담자

와 이 계에 얽힐 때 본의 아니게 수없는

실수를 범하여 내담자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고 제해도 합당하다. 그런 에서 이 계

에 한 경고는 공감된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정을 시하

는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이 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수

시로 검해 야 한다. 서로 여러 가지 계

를 한꺼번에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권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면 상담 계에서 이 계

에 얽히게 되더라도 이에 한 검이 일어나

기도 에 이미 이 계에 빠져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치료자의 의도

없이 서로 간에 어떤 것이 이 계인지도 모

르면서 상담 계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이

계에 말려들게 된다. 상담이 끝나고 자연스럽

게 뒤풀이에 참석하게 된다거나 개인 으로

따로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행동 모두가 이

계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과정 체를 통하여 상담자가 내

담자에 한 자신의 욕구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에 하여 항상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경

계의 침해는 상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는 즉 상담자 편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욕구의

향력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려면 자기인식

(self-knowledge or self-awareness)은 필수 이며

(Reamer, 2003, Nickel, 2004에서 재인용), 치료

자 자신의 자기인식은 치료자가 자신의 이익

을 취하려고 내담자를 이용할 기회를 일

수 있도록 해 다(Montgomery & DeBell, 1997,

Nickel, 2004에서 재인용).

넷째, 이 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인 문제에 하여 상담자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할 기회와 이에 한 사 지식이

있어야 하며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

담자가 이 계에 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면서 이 계를 맺는 경우와 이에

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맺는 경우에

상담자의 방과 처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담자가 이 문제에

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상담자는 이

계에 얽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실 으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고 단된다면 이 계를 맺을 것인지를 결

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내담자와 이 문제에 하여 논의할 기

회를 갖고 내담자와 함께 합의된 상태에서 서

로의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조심스

럽게 근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내담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까지 논의되어질 수 있다.

다섯째, 상담자가 특정한 내담자와의 이

계에서 구체 으로 문제되는 이 무엇인지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계의 상황은

사례마다 다르고 각 상황에서 일어나는 딜

마에 하여 상담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 을 세우기 한 모델을

찾아 용해보는 훈련도 필요하다. 이 계

에 하여 일반 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상담

자의 객 인 평가의 상실, 내담자에게 가는

잠재 착취의 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Gottlieb의 모델을 용해 보는 것

도 도움이 된다. 실 으로 이 계를 피하

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상담자가 내담

자와의 계에서 특별히 어떤 을 객 으

로 평가해 야 하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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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의 문헌을 심으로 논의한 결과에

터하여 이 계에 한 처방안을 결론짓는

다. 이 계는 성 으로 얽히지 않더라도 경

계의 침해를 일으켜 내담자를 혼란시키고 잠

재 으로 내담자의 취약함을 착취하게 되고

상담자의 능력 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

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하여 상담

자는 자기인식과 이에 한 검이 수시로 필

요하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경계 침해로 간주

될 것이지도 주 인 평가를 요하고 문화

특성과 실 여건에 따라 내담자와의 이

계가 오히려 치료 계를 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매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필

요하다. 이에 한 세심한 평가는 윤리조항이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므로 치료자 스스로

단기 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한 훈련이 필

요하다. 윤리수 을 평가하는 한 가지 모델로

서 치료자의 향력과 힘의 수 , 치료기간과

종결 후의 상황, 등에 한 평가가 의사결정

에 반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계로 인한 잠재 유해성에 하여 치료

자는 사 에 그리고 치료과정 과정에 걸쳐

서 내담자와 이 문제에 하여 의하고 문서

로 기록하고 문제가 야기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 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내담자에 한 착취와 객 성 상실이라는

을 고려하여 슈퍼비 이나 문가들과의 의

를 지속한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

한 시사 을 정리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 계로 인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양 인

분석이 아니라 질 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윤리조항이 무 일반 이고 모호하고

매 상황마다 상담자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례들

은 보고된 것이 있지만 한국의 문화 특성과

련하여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이 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이 계

로 인하여 내담자는 어떤 경험을 하며 상담자

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에서 이 계에 하여 상담

자와 내담자는 각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는 상담자교

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한 시사 을 제

공해주게 된다. 셋째, 의 경험 인 연구들을

토 로 이 계에 한 윤리규정의 보완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과 더불어 상담자 교육에

서는 상담의 이론과 기술만 시할 것이 아니

라 궁극 으로 내담자의 피해를 일 수 있는

윤리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분리시켜 심도 있

게 다루어야 한다. 학원과정에서는 상담에

서의 윤리 문제를 학 과정의 종합시험 내용

에 포함시킬 정도로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상담자의 윤리의식을 높이며 내

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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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Issues of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Weasook Park Hangja Kho

University of Uls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unselors may face the secondary or the third non-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clients with intention or

with circumstance. The study pursued to review ethical issues of non-sexual dual or multiple relationships

without sexual intimacy. Even though ethical codes relating to dual relationships are provided by the

associations of counseling, the guidelines are too general and vague to apply to every case of counseling

situations and the studies in the mental health fields have shown somewhat contrary and confusing

opinions of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The studies of sexual dual relationships have reached to a

strongly consisting opinion that the relationship could be harmful to the clients. However, the researchers

have asserted broad range of opinions about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from it could be harmful to

even both beneficial and therapeutic to the clients. Even ethical codes provided by associations of

counseling have changed in a period of time in terms that to what extent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to be ethical. In that sense, the study compared several ethical codes relating to

non-sexual dual relationships, reviewed previous research articles, introduced ethical model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and discussion and conclusion were made.

Key words : counseling relationship, dual or multiple relationship, non-sexual relationship, boundary, ethics of

counseling


